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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4) 내부조직의 방사선 손상에 대한 예방 및 처치방법

요약

전리선에 노출됨으로서 신체의 내부조직, 특히 중추신경계에 대한 손상은 감마리놀렌산(GLA) 및/또는 디
호모감마리놀렌산(DGLA)의 투여에 의해 예방되거나 처치된다. 그러나 처치나 예방을 위해 GLA 및/또는 
DGLA을 함유하는 약물은 또한 에이코사펜타에논산(EPA) 및/또는 도코사헥사에논산(DHA)을 더 구상한다.

명세서

[발명의 명칭]

내부조직의 방사선 손상에 대한 예방 및 처치방법

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

(57) 청구의 범위

청구항 1 

전리선(電離線)에 노출된 결과로 의한 신체의 중추신경계나 다른 내부조직의 손상에 대한 처치 또는 예
방을 위한 약물의 조제방법에 있어서, 약리학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희석액이나 담체와 함께 감마리놀렌
산(GLA)이나 디호모감마리놀렌산 (DGLA) 또는 양쪽이 선택적으로 상기 약물로서 조제되고, 그 약물은 임
의로 에이코사펜타에논산(EPA)이나 도코사헥사에논산(DHA) 또는 양쪽을 선택적으로 더 함유함을 특징으
로 하는 약물의 조제방법.

청구항 2 

제 1 항에 있어서, 상기 약물은 1일 1㎎ 내지 100㎎, 바람직하게는 10㎎ 내지 10g, 매우 바람직하게는 
100㎎ 내지 5g의 투여량에서 상기 산이나 각 산의 투여에 적합한 형태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
의 조제방법.

청구항 3 

제 1 항 또는 2항에 있어서, 상기 약물은 비경구나 장내로의 투여를 위한 조성물 또는 식품조성물이며, 
상기 산이나 각 산의 농도는 0.01 내지 50중량%, 바람직하게는 0.1 내지 20중량%, 매우 바람직하게는 1 
내지 10중량%임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의 조제방법.

청구항 4 

전리선에 노출된 결과로 의한 신체의 중추신경계나 다른 내부조직의 손상에 대한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
될 때 에이코사펜타에논산(EPA)과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감마리놀렌산(GLA), 디호모감마리놀렌산(DGLA), 
또는 감마리놀렌산(GLA) 및 디호모감마리놀렌산(DGLA).

청구항 5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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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산 또는 산들은 제 2 항에서 기재된 상기 산이나 각 산의 1일 투여량을 투여하기
에 적당한 형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마리놀렌산(GLA), 디호모감마리놀렌산(DGLA), 또는 감마
리놀렌산(GLA) 및 디호모감마리놀렌산(DGLA).

청구항 6 

제 4 항에 있어서, 상기 산 또는 산들은 제 3 항에 기재된 조성물의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마리
놀렌산(GLA), 디호모감마리놀렌산(DGLA), 또는 감마리놀렌산(GLA) 및 디호모감마리놀렌산(DGLA).

청구항 7 

전리선에 노출된 결과로 의한 신체의 중추신경계나 다른 내부조직의 손상에 대한 예방처치를 포함하는 
처치방법에 있어서, 에이코사펜타에논산(EPA)이나 도코사헥사에논산(DHA) 또는 양쪽과 선택적으로 결합
된 감마리놀렌산(GLA), 디호모감마리놀렌산(DGLA), 또는 양자의 효율적인 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
투여됨을 특징으로 하는 처치방법.

청구항 8 

제 7 항에 있어서, 상기 산이나 각 산의 1일 투여량은 1㎎ 내지 100g, 바람직하게는 10㎎ 내지 10g, 매
우 바람직하게는 100㎎ 내지 5g임을 특징으로 하는 처치방법.

청구항 9 

제 8 항에 있어서, 상기 산은 제 3 항에 기재된 조성물의 형태로 투여됨을 특징으로 하는 처치방법.

※ 참고사항 :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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